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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UN Women은 성희롱 성차별 부문 책임 간사 및 대변인을 중심으로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국제적 

기획을 출범시켰습니다. 제 73차 유엔 총회 결의안 148항¹에서는 성희롱 근절이 여성 인권 및 성

평등 실현에 있어 주요 의제임을 명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당사국들이 성희롱의 식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². 이런 종류의 폭력을 종식시키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소입니다³.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행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한 결의안⁴에

서는 ‘모든 사람에게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UN Women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표준 마련의 일

환으로 문화 변혁을 제안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

려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이 문서는 그러한 사회 변화를 향한 공동의 노력을 

추진하는 한 요소로서 교육 및 훈련에 집중했습니

다.

UN Women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에 기

반을 둔 틀을 마련하고 성차와 젠더뿐만 아니라 인

종, 이민자 정체성, 계급, 장애, 성적 취향, 그리고 

원주민 정체성 등과 더불어 교차적으로 문제에 접

근합니다. 

UN Women은 2018년에 발간한 “성폭력 근절을 위

하여: 미투 시국에 변화의 성격과 당면 과제”⁵ 보고

서를 통해, 비록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성폭력의 

정의가 부재하지만 성폭력 문제 해결 및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개념틀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를 요약해보자면:

∙ 성희롱은 인권 문제로서,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1 https://undocs.org/en/A/RES/73/148 
2 United Nations A/C.3/73/L.21/Rev.1
3 SDG5.2 commits to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SDG11.7 commits to universal access to safe, 
inclusive and accessible public spaces, see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4 https://w ww.unwomen.org/en/digital-librar 
y/publications/2018/11/towards-an-end-to-sexual-hara
ssment

  바탕에 두고 일어나는 성차별의 한 형태입니다.

∙ 이는 성폭행뿐만 아니라 위협적 신체 접촉, 사진  

  및 영상을 이용한 성적 학대, 언어 폭력 및 성차  

  별적 발언 모두를 포함합니다.

∙ 성희롱은 권력과 불평등의 궤적을 따라 발생하는  

데, 이는 인종, 민족, 나이, 장애, 국적, 종교 및   

기타 요소에 따라 나타나는 구조적 사회 불평등  

처럼, 폭력을 저지른 학대자들에게는 특권을 부

여하는 반면 힘없는 자들을 불리한 위치에 놓이

게 합니다.

∙ 성희롱을 정의할 때 쓰인 용어들을 결코 사소하

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이를 테면 ‘공격성’이라는 

단어를 통해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거나 어떤 영향

을 가질 것으로 추측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뤄

진 어떤 성적 또는 성차별적 행동 모두를 포함한

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폭력은 일회적 사건일 수도 혹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으며, 직장 문화 전반에 걸쳐 있

을 수도 있습니다. 

5 Adopted in 2019, see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
12100:0::NO::P12100_ILO_CODE:C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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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기획에 영향을 준 UN Women 보고서에
는 개별 기관들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개요가 담겨 
있는데 핵심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절차는 간단하고, 다양한 경로에서 접근 가능하도

록 해야 하며, 그 과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관련 보고가 환영받을 수 있도록 조직 내 

의사 전달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하며 충분한 도움

과 지원이 뒤따를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 성희롱으로 보고된 건은 성평등 문제와 함께 그 

결과를 추적하되,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 정기적 조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 모든 당사자들에게 절차는 공정해야 합니다. 이는 

인턴을 비롯한 단기직, 계약직 직원 모두를 포함

합니다.

∙ 진상 조사는 독립적이면서도 신속해야 합니다. 다

른 행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범죄 사실 입증 책임

과 관련해서는 증거 우위의 증명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하며, 처벌과 관련해서는 비례적 제재를 해

야 합니다. 

∙ 조사 과정에 성폭력 관련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모든 공식 혹은 비공식, 내부적 혹은 외부적 보고 

절차에서 명확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견지해

야 합니다.

∙ 당사자 신변보호를 위한 비밀유지 원칙이 결코 

해당 사건 은폐를 목적으로 하는 비밀유지 행태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 가해 사실이 기관에 이미 알려져 있거나 알려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 기밀 유지 계약서 

채택은 적절치 않습니다.

∙ 사건 해결에는 조직 책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지지가 요구됩니다.

∙ 예방을 위해서는 평등한 조직 문화를 위한 모두

의 노력으로 투명한 책무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

다.

유엔 총회 결의안⁶에서 분명히 언급된 것처럼, 성폭

력은 학교, 대학, 공공장소 및 유사 공적 공간, 여

가, 오락, 온라인 활동 공간 등 다양한 곳에서 벌어

집니다. 특히 이 문서에서는 직장에서 주로 이뤄지

고 있는 예방적 조치로서의 교육에 초점을 맞췄습

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된 틀은 다른 공간과 장

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

은 이 문서에서 다뤄진 대부분의 내용이 선진국에

서 이뤄지고 있는 교육과 그에 대한 평가이며 그 

이외의 지역 실정에 대한 자료는 부족합니다. 이러

한 사실은 본 연구가 가진 분명한 한계점이며 차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적어도 본 연구의 기준

과 방향성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

라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의 성폭력은 일부 국가에서는 처벌받으

며, 성희롱이 성폭력으로 규정되기도 하지만, 본 논

문에서는 형법을 주로 참고하진 않았습니다. 직장

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라는 점에서 본 논문은 주

로 평등법, 노동법, 그리고 국제적 행동 기준을 참

고했습니다. 

본 연구는 성폭력 교육 관련 학계 연구, 비영리 준

전문기관 연구 자료 및 최신 동향을 조사해서 이뤄

졌습니다. 우선 성폭력의 범위와 성격에 대해서 우

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요약한 후에, 우리의 배경지

식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리고 

효과적 교육을 위한 최근 논의를 소개하면서 교육 

표준을 위한 새로운 개념틀을 제안합니다. 본 문서

는 리즈 켈리 교수가 UN Women의 성희롱 관련 

책임 부서의 요청을 받아 작성했습니다.⁷

6 https://undocs.org/en/A/RES/73/148

7 https://www.londonmet.ac.uk/profiles/staff/liz-k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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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에 나서기: 

성희롱 근절 교육의 

국제 표준을 향해
이 절은 성희롱의 범위와 성격 그리고 성희롱 

예방 및 근절 교육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요약합니다. 

가정 폭력 연구가 국제적으로 활발한 데 비해 

성희롱 관련 연구는 드문 편이지만, 최근 연구

들에 따르면 성희롱은 여성의 과반 이상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가장 빈번한 폭력 중 하나입

니다. 

유럽 기본권 단체(2014)가 실시한 성폭력 조사 

결과에 의하면 28개 참여국 여성 중 55%의 

응답자들이 15세 이후 최소 한 종류 이상의 

성희롱을 경험했으며, 21%의 응답자들은 최근 

12개월 이내에 성희롱을 겪었습니다.⁸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직장 내에서 지위가 높은 여

성들일 수록 더 높은 확률로 피해 경험이 있었

습니다(이들의 약 4분의 3이 15세 이후 성희롱

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률은 북유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이는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행동에 관한 

규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8 https://fra.europa.eu/sites/default/files/fra_uploads/

fra-2014-vaw-survey-main-results-apr14_en.pdf 

직장 내 성희롱에 국한해서 최근에 실시된 조

사들을 살펴보면 성희롱을 직접 겪은 사람보다 

목격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CTU, 2018). 호주에서 UN 주관 하에 실시된 

관련 조사(안전한 직업 환경 실태 조사⁹) 결과

에 따르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해

결 절차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고

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ACTU 

(2018)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

람들 중 56%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호주에서 실시된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호주 

인권 위원회, 2018), 성희롱은 불평등과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LGBT거나, 장애인이거나, 토착 원주민들인 경

우 더 높은 비율로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습니

다(처음 두 가지 항목은 UN 조사에서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 조사 결과에서 가해자 

대부분은 연장자 남성이었으며, 수평적 관계(동

료)가 가장 많았고, 수직적 관계(관리자 및 감

독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성희롱의 종류는 일

회적이건 상습적이건 언어적 형태가 가장 많았

습니다. 

9 https://viraltopiczone.files.wordpress.com/2019/01/

d3bcc-un_safe_space_survey_report_15_january_2019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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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캐나다 통계 연구(Hargo & Moyser, 

2018)에서는 성희롱 경험의 절반이 소비자/구

매자 때문에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관련 정책 

및 교육 부문에서 지금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

했습니다. 

맥도날드(2011)는 경제 부문에 따라 행동 규범

이 다를 수 있음을 지적했는데, 이를 테면 과

도하게 남성적인 산업 현장에서는 성적 허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방서(Baigent, 2005)와 

광산(Yount, 2005)에서 이뤄진 질적 연구를 보

면 어떻게 산업 현장에서 성희롱이 마치 정상

적인 것처럼 여겨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에 반해 여성성을 고착시키는 여성적 일터의 

경우, 리사 애드킨(1995)의 레저 및 호스피탈리

티 산업 연구에서 보고된 것처럼, 종사자 여성

들이 원치 않음에도 성희롱에 가까운 행위들이 

‘업무의 일환’이라는 명분하에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또한 맥도날드(2011)는 몇몇 일터

에서는 백인 남성 이성애 중심주의 문화가 자

릴 잡고 있기 때문에 여성, 유색 인종, 레즈비

언, 게이 등을 ‘침입자’로 여김으로써 또 다른 

폭력의 여지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

론 보고된 사례가 적긴 하지만 선진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이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 

맥도날드는 주장합니다.

현재 성희롱 문제 해결 관련 절차들이 신고를 

독려함에 있어서나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에 

있어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 또한 우

리는 알고 있습니다(McDonald & Charleswort

h, 2019). 공식적으로 절차들에 접근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지만 현재의 제도는 피해

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에 민감하게 귀 기울

이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잦은 신고를 할 경

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

으로 여겨지기 보다는 되레 조직에 위협이 되

는 인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성희롱은 성차, 젠더, 나이, 섹슈얼리티 

등을 둘러싼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

니다. 따라서 권력은 직장 내 위계뿐만 아니라 

구조적 사회 불평등까지 포함하며 이는 누가 

어떤 일을 경제 영역에서 차별적 직장 문화 속

에서 떠맡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교

차 분석은 성희롱의 이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르던 부분까지 점차 

알아가다 보면 어떤 이들이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성적으로 다뤄지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이는 젠더 및 인종에 따라 구성된 

피해자와 가해자 이해에 매우 중요할 것입니

다. 말하자면 성희롱은 조직 내에서 충분한 자

격을 갖추고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여성을 위

협하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희롱의 

양상은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것을 예

상하기 보다는 각각의 사례에 맞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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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범위와 속성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성희롱 예방 교육을 다룬 문헌의 양이 매우 방

대한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

습니다. 연구 결과들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

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많은 연구들은 주로 인사 관리나 법적 차원에

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성희롱에 대한 인지 감

수성을 높이긴 하지만, 다른 법적 용어들에 비

해 상대적으로 과다 식별되는 경향이 있음을 

우려합니다(예를 들어, Buchner et al., 2014). 

하지만 앤티콜과 콥 클라크(2003)는 이런 우려

에 이의를 제기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서 성희롱이 보다 확장되어 정의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교육을 실시했을 때 남성 교

육 참가자들의 반발을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예를 들어, Tinkler, 2012). 하지만 이

들의 연구 결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데, 교육의 효과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 기간과 교육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

다. 자주 인용되는 몇몇 연구물들 중에서 성희

롱 예방 교육이 제한적 효과만 가질 뿐이라고 

주장한 경우, 실제로 연구 대상이 받은 교육은 

30분짜리 강의와 2.5시간 동안 이뤄진 최소한

의 상호작용뿐이었습니다. 빙햄과 쉐러(2001)

는 남성들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반발을 보이

는 것은 30분짜리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으며, 단기간에 빨리 성과를 기대하다가 오

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

습니다. 베인브릿지 외(2018)에 따르면, 아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교육 표준 마련

은 교육 효과성에 대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

진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다음 절 

참조).

이외에 다른 연구 결과로는, 성희롱 예방 교육

은 특히 미국에서 기업 조직이 고소당하지 않

기 위해 소개됐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많은 주

에서 성희롱 예방을 위해 교육은 법적으로 필

수가 되었지만, 오히려 성희롱 예방 교육은 하

나의 체크리스트 채우기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직장 내 평등을 증진하고자 

하는 본래의 가치(Tippett, 2018)나 이를 실현

하려는 직장 문화 혁신 노력(Edelman, 2016)과 

동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절차적으로 피해

자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만 시행하면 어찌됐든 법적 

책임은 다한 것으로 판결함으로써 교육의 효과

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켰는지 만을 판단합니다

(Roehling & Huang, 2017, p. 138). 성희롱 예

방 교육 실시는 보상/벌금 수준을 경감하는 역

할은 하지만 소송으로부터 기업 조직을 보호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업 경영면에서도 

현재의 성희롱 교육 모델은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이뤄지는 성희롱 예방 교육은 대개 

외부에서 구입한 일반적 내용들로 구성된 패키

지 형태(Pilgrim and Keyton, 2009; Keyton, 

2018)를 띄고 있으며, 개별 사업장 및 조직 상

황에 부합하지 않기 일쑤이며, 대개는 성희롱

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결여된 경우가 많습

니다. 그 결과 에델만(2016)에 따르면 혁신을 

피하고 순응을 조장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 콘

텐츠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교육 내용도 주로 

절차와 과정만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

른 일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희롱의 특수한 

방식과 특정 형태에 대한 교육이 현저히 부족

한 상태이며, 조직 내에서 어떤 문제적 행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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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들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여기는 특수한 

조직 문화가 존재하며 그리고 그러한 조직 문

화를 바꾸려는 것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합

니다.  

이외에 방법론적 문제점을 지적한 로엘링과 황

(2017)의 문헌 분석에 따르면 실험 연구의 과

반수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매우 

적은 수의 연구만이 성희롱 예방 교육 프로그

램 구성에 주의를 기울였고, 교육 평가 항목이 

단순히 예/아니오 응답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교육 내용을 평가하기 적절치 않았습니다. 또

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중단기적인 교육의 효과

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업 

조직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이, 이를 테

면 같은 조직 내에서도 특정 부서가 상대적으

로 더 혹은 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부족했습니다. 증(2018)의 대학 학과별 비교 평

가에 따르면, 함께 일하는 동료 집단을 비윤리

적이라 생각하는 일종의 냉소주의가 교육 참가

자들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조직 

내에서의 맥락뿐만 아니라 동료 집단 내에서의 

맥락도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규범 준수 위주로 기업 문화가 나타나

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인사 관리 부서의 방침

에 있습니다. 미투 운동 과정에서 비판적 의식

을 갖게 된 많은 이들은 현재의 이러한 접근 

방식이 교육의 불충분한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의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예를 들어, 

Hoyle, 2018). 성희롱 예방 교육이 참가자들로 

하여금 성평등을 위한 변화에 뜻을 함께 하는 

원동력이 되기보다는 책임을 제한하는 방식으

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 구성원들

이 자신들이 일하는 조직이 윤리적이라고 생각

할 때 비로소 성희롱 예방 교육은 보다 진지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고(Brueck, 2017), 무의

미한 활동(Magley & Grossmann, 2017)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며, 문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신중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대처할 수 있

을 것입니다.

간극들

지난 30년간 시행된 성희롱 교육의 상당수는 

사건 예방의 기능보다는 단순히 법적 책임 회

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미국 고용 기

회 평등 위원회, 2016).

이 절에서는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어째서 성희롱의 수준을 낮추는데 

있어서 그리고 성희롱을 조장하는 조직 문화를 

바꾸는데 있어서 제한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했

는지를 살펴봅니다. 제니퍼 프레이드(Janove, 

2018에서 재인용)는 너무나도 많은 성희롱 피

해자들이 맞닥뜨려야만 했던 조직이 피해자를 

배신하고 외면하는 문제를 조직적 차원의 용기

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조직

적 차원의 용기란 성희롱에 접근하는 방식 자

체를 재고찰하는 것으로서 본 절에서 살펴볼 

여러 간극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양한 장소의 연구자들이 입을 모아 주장하는 

것은 성희롱 문제가 인사 관리 문제 그 이상으

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

어선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

다. 논의의 중심이 어떤 행위가 용납되지 않는

가에서 더 나아가 어떤 종류의 일터를 만들고 

싶은지로 옮겨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조직

이 어디서 출발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문화들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예를 들어, Hoyle, 2018) 권력 

분석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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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누구나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젠더 중립적 접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권력을 기준으로 누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누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따라서 성희롱 예방 교육은 평등, 암묵적 편견, 

그리고 다양성 관련 교육과 함께 이뤄져야 합

니다. 캐서린 맥키넌(Tippett, 2018 재인용)이 

주장하듯, 성희롱은 오로지 ‘성적’인 문제가 아

니며,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은 단지 섹슈얼한 

것만이 아닙니다. 유럽연합 법과 정책에는 차

별적 업무 환경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유용한 

‘젠더 희롱gender harassment’ 개념이 담겨 있

습니다. 유럽의회(COE, 2019), 미투 운동의 일

환으로 성차별에 대한 합의된 권고문을 채택했

으며, 이는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법적 장치로

서는 최초로 고용 분야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법규 준수, 정책과 절차로 논의의 초점이 맞춰

질 경우 일터에서 어떤 사회적, 성적 행동이 

용인될 수 있는지 그 기준과 관련한 복잡한 논

쟁(Gurchiek, 2018)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떻게 

사회적 위치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회피와 외면은 부

분적으로는 교육의 부족한 영향력 탓입니다. 

일례로 성희롱 교육 중에 많은 남성들은 ‘농담 

삼아 놀리기’와 성희롱이 어떻게 다른지를 묻

곤 합니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그러한 

대화를 피해서는 안 되며, ‘농담 삼아 놀리기’

가 무엇이며 어떻게 다르게 이해되고 경험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농담과 

놀리기는 남성적 행동의 한 형태는 아닐지, 남

성적 이성애 중심주의적 세계관에서 시작된 것

은 아닐까요?

일부 전문가들은(예를 들어 Tinkler, 2012) 더 

나아가, 교육 중에 제시되는 정형화된 사례들

이 종종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애

매모호함, 즉 바디 랭귀지와 풍자를 통해 상대

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들을 설명하지 못한

다고 지적합니다. 교육 참가자들이 특정한 사

회적 맥락과 개념들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독려

해야만 비로소 이들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 

왔던 것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

을 것입니다. 직장 내 서로 다른 사회 집단에

게 어떤 행동이 갖는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탐

구하는 것은 직장 문화의 문제일 것입니다. 존

중하는 의미에서 이런 차이들을 이해하고 상호

작용의 영역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또한 팅클러(2012)는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젠더화된 반응에 대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여성들이 주로 성희롱 신고를 하

는 집단이라는 편견을 여성 스스로 너무 잘 알

고 있기 때문에 단순화된 교육 내용에 여성 교

육 참가자들은 거부감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 

지위와 존경을 모두 잃을 수 있으며 특히 교육

내용이 그러한 여성에 대한 편견을 재강화시킬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피해자를 침묵시키

는 문화는 성공한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진 불

안정한 지위를 위협합니다. 남성들 또한 지위 

상실의 가능성을 두려워하지만 이들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저항하는 것은 남성 특권과 더 큰 

관련이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남

성들의 저항과 관련해서 여섯 가지 핵심 주제

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중요하게 다룬다, 문제 생기는 게 싫다, 

여자들이 너무 민감하다, 성희롱 관련 정책은 

여성에게 불리하다, 직장 여성 자체에 적대감

을 느낀다, 성희롱 관련 정책이 남녀 사이에 

정상적 상호작용을 방해한다. 이후 연구에서 

팅클러(2013)는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은 

이러한 저항을 충분히 예상하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성희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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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교육을 기피하는 남성은 고소당하지 않으려

고 여성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사회적 성적 윤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필수

적입니다.

공통점들이 물론 있지만 맥락에 따른 특수성도 

존재합니다. 이성애 남성성에 대해 과도하게 

고평가를 하는 직장에서 이뤄지는 성희롱 예방 

교육은 권위주의적 위계 구조에 기반을 둔 직

장 혹은 여성적 역할을 지나치게 섹슈얼라이즈

하는 일터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직

장에서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특정한 의례와 행위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맞춤형 접근법이 필요합니다(McDon

ald, 2012).

이밖에 자주 다뤄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문제들

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진정 용납될 수 있

다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다니는 직

장의 문화가 이를 용인해준 것인지(Natour, 

2018),

∙ 일반적 성차별주의가 조직 내 업무 환경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 초점 맞추는 것의 한

계,

∙ 소비자/구매자로부터 발생하는 성희롱은 일

부 직무에서 대다수가 겪는 문제임에도 그동

안 부각되지 못했음,

∙ 성희롱 피해 사례 연구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 양자에 대한 편견을 재강화시키는 것

과 이들을 조직에 포함시키는 것 사이에 도

사리고 있는 긴장에 주의 기울이기,

∙ 신고된 것보다 더 많은 해결책을 마련함으로

써 문제의 초점을 제도에서 피해자로 전환하

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갖게 만들어야 함.

맥컨(2018)은 지금까지 시행된 것들이 제 기능

을 하지 못했음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생각과 

방법론이 요구된다고 주장합니다. 티펫(2017)

은 이른바 ‘공포에 기반을 둔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안적 접근을 제시합

니다. 정중한 태도와 함께 평등 의식과 존경 

의식 기르기, 포용할 줄 아는 조직 문화 만들

기, 그리고 성희롱을 조장하는 문화에 저항하

기. 관찰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

나의 가능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직원들이 해로운 직장 문화에 대해 생각하는 

것까지 바꿀 수 없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이 

효과적이려면 불평등한 권력 관계 그리고 불법

은 아니지만 불편한 행동들에 이의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맥도날드 외(2015)는 또한 직장 

내 부조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더 많은 변화

의 가능성을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페리 외(2009)는 성희롱 예방 교육이 ‘최첨단’

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

다고 말합니다. 개별 조직 문화 이해하기, 확고

한 교육철학을 갖기,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

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 방법론이 상호 소통과 

경험이 가능한 형태일 필요성 인지하기, 때로

는 같은 성별 집단끼리만 모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배우고 참여를 

지속시킬 수 있는 헌신성.

효율적 교육이란?
무엇이 교육에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

한 문헌들을 검토했습니다. 일례로 보건학 분

야에서는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년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태까지 

실시된 성희롱 예방 교육의 한계를 넘어 서려

면 이와 유사하게 실험하고 제고해 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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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입니다. 

유엔을 포함해 지금까지 많은 성희롱 예방 교

육이 온라인으로 이뤄졌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훈련 대상이 편리하

게 수강할 수 있으며, 균질한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측정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기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

제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온라인 교육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할 때 효과적이긴 하지만, 내용이 논쟁적인 경

우에는 질문과 이의제기를 할 공간을 허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효과적입니다. 흔히 온라인은 

지겹고 인간미가 없다고 느껴져서 교육 이수율

이 낮습니다. 칼리노스키 외(2013)가 65개 다

양성 교육을 분석 평가한 결과 능동적 수업 참

여와 면대면으로 이뤄진 수업들이 가장 효과적

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 무역에 대한 다모듈 이러닝 플랫폼에 대

한 한 평가(Judge et al, 2016)에 따르면 수업 

자료가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 수강생 간 상호

작용이 학습 기회를 이끌어냈을 때’(p.9) 수업

에 대한 몰입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웨비나 일정은 잡기 어려웠던 반면, ‘동료 간에 

공유하기’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타비스톡 

센터의 한 평가에 따르면 도서관 직원들은 IT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교육을 받았지만 조직 

능력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는 조

직 내 문화 변화에는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음

을 시사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사

고 방식과 정체성을 새롭게 바꿔주길 요청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화와 관점을 바꾸는 성희롱 예방 교육이 되

기 위해서는 몰입도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Health Education 

England(2018)는 면대면 수업이어야 하며, 수

강 인원은 20명 미만이어야 수업 참여도가 최

대가 될 것이며, 의미 있는 토론을 포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교육 관련 문헌에서는 다

른 종류의 교수법, 강의 자료 그리고 수업 상

호작용을 활용하는 ‘혼합형 학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강사가 이

끌어가는 교육을 통해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긴 하지만 상호작용

과 질문/의문점/차이들까지 다루는 데는 한계

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 보고에 따르면 이

른바 마이크로 학습을 통해 정규 교육 이수 뒤

에 정기적 재교육 기회 제공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희롱 관련 문제가 복잡

할 경우 교육 참가자들이 능동적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

육은 기술이나 지식 제공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관점에 대해 성찰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끄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교육의 목

적은 통찰력을 길러 주고 변화 과정에 적극적

으로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있

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은 맥락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조직에서 찾은 자료, 경험, 

사례 중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바탕으로 수

업 내용을 구성해야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

다. 이를 통해 교육 참가자들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이 바로 지금 이곳에서 벌어

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교육 그리고 교육이 이뤄지

는 정황과 맥락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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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진실되고, 흥미를 이끌며,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Tippett, 2018)

이상의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성희롱 예방 교

육 기준틀의 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

다.

∙ 성희롱 예방 교육 국제 지침은 법적 용어에 

근거를 둘 수 없는데, 이는 그러한 접근 방

식이 비효과적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성

희롱 관련) 국제 공통의 법규가 존재하지 않

기 때문입니다.

∙ 기준틀은 성희롱은 인권과 차별의 문제로 간

주합니다. 직장 문화 안에서 권력과 불평등

을 따라 체계적으로 발생합니다.

∙ 교육은 일종의 정책틀 안에서 다뤄져야 하는

데, 이때 정책틀은

- 직장 내 존엄성 보호 및 보장 의도를 갖

고,

- 조직 및 사회에 존재하는 위계와 권력 관

계의 여러 층들과 복잡성을 인지하는 교차

적 평등 접근법을 견지하고,

- 일터를 변화시켜서 조직 전반에 공유될 수 

있는 가치를 건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

며,

-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개별 조직과 직장에 

현재 나타나는 성희롱을 이해하고 어떤 직

무와 특정 집단이 섹슈얼라이즈되어 있는

지를 알아야 하며,

-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효과적

인 교육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활

용해야 합니다.

표준에 근거해서 틀 짜기

경험 학습은 모든 교육의 토대로서 생각의 틀

을 깨고 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게 합니다. 이

는 오직 실제로 ‘보고 행함’을 통해서 일어납니

다.(보건 교육, 영국, 2018)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문화 변혁을 위해 나아가고, 배신에서 벗어

나 용기를 향해 움직이려면 이러한 기준들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

전에 더 많은 조직들이 함께 하고, 일터/위치/

사회적 특정 맥락에 입각한, 새롭고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한다면 이러한 틀이 더 많이 

차용되고 널리 퍼질 것입니다.

직장 내 존엄 문제는 고용 관련 인권에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윤리적 문제 제기는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로 다뤄지기보다는 경영 모델에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 윤리(Carmody, 

2015)를 포함해서 조직 내부 윤리와 가치는 성

희롱이 평등한 기회를 부정한다고 접근하는 것

을 보장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이 문화 변혁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조직에 존재하는 성희롱의 범

위와 유형에 대한 현실적 증거를 활용해서 조

직 구성원들이 직접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직장 내 안전, 존엄, 평등의 원칙에서 출발해서 

더 넓은 범주의 정책까지 조직의 가치가 결합

되어야 합니다. 경영 사례라기보다는 유의미하

며 장기적 변화에 대해 조직과 구성원 모두 책

임을 갖기 위해서 핵심 조직 가치와 윤리로서 

접근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직

무군, 단기 계약직, 불안정 계약직, 초국적 사

업 파트너까지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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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성희롱에 대해 

가치에 입각한 방식을 발전시킬 노동조합을 포

함해서 조직 구성원과 핵심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둠토론, 개별 조직에서 나타

나는 성희롱의 형태와 정도 규정을 위한 문화 

진단. 절차 진행 과정을 더 신뢰할 수 있고 높

은 투명성이 보장되는 외부 기관을 통해 원활

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모둠토론
모둠토론을 통해 살펴보고 합의에 도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 어째서 성희롱이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

고 있으며 어떻게 권력과 불평등이 섹슈얼라

이즈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명

확한 이해를 바탕에 두고 성희롱에 대해 접근

하는 이러한 방식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 

합의하기

∙ UN Women 지침(앞 절 참고)에 부합하는 성

희롱의 정의와 이에 부합하는 법적 틀을 마련

하기. 이때 용어들은 조직 맥락에 맞아야 하

며, 구체적인 항목들 이를테면 ‘환영받지 못하

는’이란 용어들이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함. 용어의 정의는 제시된 진단 

기준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함.

∙ 일하는 사람들과 이들이 일하는 일터의 서로 

다른 층위를 파악해서 어떤 집단이 어떤 공

간에서 더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을지를 이해

해야 함. 

∙ 성희롱 정책 및 예방 교육을 통해 조직이 어

떻게 성희롱에 대처했고 오랜 기간 어떻게 

경감시켜왔는지를 설명하는 변화에 대한 이

론을 수립해야 함. 예방 교육 관련해서는 구

체적 이정표를 설정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

는지를 파악해야 함.

∙ 앞서 제시된 UN Women 지침에 따라, 이해 

관계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

다고 생각할만한 정책틀을 개발하고 이를 이

론이 뒷받침해야 함. 이러한 정책은 다음을 

포함할 것. 

- 명확한 경로와 선택지가 존재하는 지원 및 

고발 전략,

- 조직 전반에 걸쳐 전략적 수준의 책임을 

가진 리더십 전략,

- 직원들을 문화 변혁의 주체이자 능동적 관

찰자로 성장시키는 참여 전략,

-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지속

가능성 전략.

문화 진단
특정 일터에 적합한 방식의 성희롱 발생률 조

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큰 조직의 경우에는 다

양한 범위의 맥락과 문화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테면,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하는 사람들

도 있지만 구매자 및 소비자들을 상대하는 직

무가 있으며, 일터에 따라 성비도 크게 다릅니

다) 실태 조사지의 종류는 최소 한 가지 이상 

필요합니다. 

현재 성희롱 발생 수준과 그 형태를 파악하려

면 최근 12개월 이내에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

이 있는지 여러 가지 행위들(입술 맞추기, 손으

로 만지기, 꼬집기)과 성적 위협 및 강제적 성

적 행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합니

다. UN Women 보고서(2018)에 제시된 성희

롱의 정의를 염두에 두고, 원치 않은 성차별적 

행위들 즉 젠더 기반 차별과 일상적 성차별에 

대해서도 물어야 합니다. 구매자 및 소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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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둠토론, 문화 진단, 그리고 교육

모둠토론

주요 의제, 적어도 이 내용은 다뤄야 함

⃰ UN Women 지침에 부합하는 형태로 

공동의 가치 기준을 세우고 어떻게 성

희롱이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

는지를 이해.

⃰ 종사자 현황을 통해 어떤 집단이 취약

하며 어떻게 책무성을 향상시킬지 파악.

⃰ 정책 및 교육이 어떻게 변혁을 이끌 

지에 대한 이론 개발.

⃰ 이해 관계자들에게 안전하고, 공정하

며,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정

책틀을 개발하여 지지와 리더십을 확보

하고 참여와 지속 가능성 있는 보고 체

제 구축.

문화 진단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특정 맥락과 

행위에 대한 근거 마련.

⃰적절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참가자들

의 경험된 지식을 활용.

⃰진단을 통해 조직 특수성에 바탕을 

둔 교육 자원 및 프로그램을 기획.

교육

⃰모둠토론 결과 반영

⃰진단 결과에서 더 나아가 

모둠토론에서 긍정적 동기를 

이끌어 내어 조직 공통의 

가치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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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해서 누가 성희롱을 저질렀는지도 포함해

야 합니다. 컴퓨터, 전화 등의 기술을 활용했는

지도 포함해야 합니다. 맥도날드(2011)에 따르

면 일반적인 질문 문항들로는 알아낼 수 없는 

직장/일터 특수성을 찾기 위해서는 주관식 문

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차별이 

발생하는 유형에 교차적 권력 관계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자료에는 

성별, 연령, 섹슈얼리티, 젠더 정체성, 인종/민

족성, 직장 내 위치 등에 대한 기초 인구 통계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조사는 현재 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 고발 경로, 보고 및 개입하고

자 하는 의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쓰일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어떻게 불평등이 재생

산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서 직장 내 특정 부서 직원들의 집단 토론과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과 인사 관리과가 함께 이 자료를 분석

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고발된 건

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방식과 동일

한 형태로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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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방지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은 정기적이며 보편적으로 실

행되어야 하며, 입사 초기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획일화된’ 접근은 결코 효율적일 

수 없음을 의미하며, 그보다는 층화된 접근, 즉 

각 직무와 역할에 따라 그리고 직장 내 다양한 

문화를 고려한 방식으로 접근해야함을 말합니

다. 아래 내용은 앞서 제시된 성희롱 예방 교

육 지침에 따라 문화 변혁을 위해 실시되는 교

육을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층이 나눠진 교육 전략은 교육이 성희롱 문제

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변혁을 도모하는 변화의 

일부라는 이론에 부합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

자/책임자들은 고발자들이 원하는 바에 섬세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

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증거를 바탕으로 문화 진단에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참여자들의 ‘경험적 지

식’을 활용해서 적절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이

뤄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육은 공통의 가치를 정립하는 것에서부

터 출발해야 하며, 이는 강사와 교육 참여자 

사이에 논쟁의 여지가 있을 때 주요 참조 대상

이 될 것입니다.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태

도와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은 면대면으

로 상호작용을 동반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자

기 주도적/온라인 교육은 a)직원들에게 접근가

능하고 b)기본적 지식과 현 정책 및 절차를 알

려주기 위해서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교육일수록 투자와 시간을 필요로 합

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 문제 전문가를 활용해

서 교육 과정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

해 조직의 현 상황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바

탕으로 교육 자원과 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

습니다. 조직의 가치와 문화를 바꾸기 위한 교

육 과정 개발이 마련될 것입니다. 조직 내 다

양한 층들에 시범 적용하고 피드백을 얻어서 

수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기준들은 교육과정 개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정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방법에 초점을 맞춘 흥미롭고 안전한 

내용.

∙ 업무량이 가장 많은 직원 기준으로 하루 또

는 이틀 동안 2-4회 반나절 세션으로 기획.

∙ 복잡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 

있는 강사.

∙ 어떤 것이 원치 않는 행동인지 무엇이 용납

되거나 될 수 없는 지에 대해서 직장 내 사

회적 윤리를 탐구해야 함. 성희롱 예방 정책 

및 교육에 대해 여성들과 남성들이 보일 수 

있는 반발을 예상해야 함.

∙ 유용하고, 적합하며, 최신 수업 자료.

∙ 교육 참가자들이 생각하는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능동

적으로 개입해야 함. 이 때 생각의 지도는 

유용한 수업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소규모 집

단에서 활용 가능함.

∙ 동일 성별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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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집단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직 

내 다양한 종류의 문화를 다룰 것인지를 고

민해야 함.

∙ 논쟁과 토론을 권장하고 참가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의구심/걱정을 위한 여지를 마련

할 것.

∙ 성찰을 할 수 있고 입장을 재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것.

∙ 사례 연구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만약 

사례에 나온 인물들의 연령, 성별, 인종/민족

성, 섹슈얼리티가 달랐다면 어떤 차이가 있

을 것인지를 검토해야 함.

∙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들을 통해

서 어떤 지점이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 있

는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함.

∙ 형식적인 신고보다 다양한 행동 선택지를 제

시할 것-관찰자로서 사건 개입, 피해자에 대

한 지지, 가해자의 행동에 문제 제기 등. 관

찰자,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다양한 체험에 역할극이 매

우 효과적임.

∙ 관찰자 개입을 독려할 시에는 어떤 지점에서 

일이 잘못될 수 있는지, 개입을 방해하는 요

소는 무엇인지, 무엇이 대안적 형태의 실천

인지 등을 살펴봐야 함.

∙ 개인과 집단적 실천 기획을 통해 어떻게 이

들이 변혁의 주체가 될 것인지.

∙ 미시적 차원의 사후 교육을 통해서 개인별로 

참여와 변화 수준을 유지시키는지 꾸준히 살

펴볼 것.

∙ 여성들 중에서 특히 구매자/소비자를 응대하

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 자기 옹호 및 자

기 방어 교육이 적합한지 따져볼 것.

∙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 일례로, 

포틀랜드 주립대학 부총장은 성희롱 예방 교

육 참가자들이 ‘멍 때리’고 있음을 발견하고, 

참가자 남성들에게 집으로 돌아가 여성을 만

나 그들의 경험과 성희롱에 대해 물어보라고 

했고, 그 후 이 남성들은 완전히 다른 관점

을 갖게 되었음(Gurchiek, 2018). 

∙ 피드백 및 평가를 받아서 참가자들이 교육에

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됐으

며 어떤 부분을 가장 어렵게 느껴졌는지, 그

리고 어떤 부분이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으

로 남아 있는지를 알아내서 활용해야 함.

효과적 교육이란 항상 진행형인 것으로서, 배

움과 피드백이 순환되면서 꾸준히 반복 학습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맥도날드와 찰스워

스(2019)에 따르면 백래시는 조직적 정책 및 

교육 전략을 통해서 충분히 예상 및 대처 가능

한 것입니다. 

자원이 많지 않을 경우 이런 절차는 조직들 간

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대응 가능합니다. 

미투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환산되는 시점에서 

여기 제시된 성희롱 예방 교육 표준들은 수많

은 사람들의 일터를 위협해 왔던 성희롱을 용

인해 온 직장 문화 변혁을 향한 도전에 나섬으

로써 기존 예방 교육 방식에 대해 느끼는 환멸

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제시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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